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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평생교육원

1. 목적: 「미래캠퍼스 교내 체육시설 운영 내규」 제6조 제2항 ‘교내 동아리 및 소모임

의 운동장 사용 기준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원주연세의료원 제외)

2. 용어 정의

  가. 교내 동아리: 원주학생복지처, 원주교수평의회, 원주직원노동조합이 인정하는 동아리

  나. 소모임: 교내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며, ‘연세대학교 공간대관시스템’에서 

연세대학교 연세교육센터의 교내 등록단체로 승인된 소규모의 모임

  다. 운동장: 「미래캠퍼스 교내 체육시설 운영 내규」 제2조에 따른 종합운동장(축구장, 

육상트랙, 풋살장, 족구장, 농구장)

3. 사용 기준

  가. 매 학기 초 교내 동아리 및 소모임은 운동장 사용을 희망하는 요일, 시간을 정하여 

미래평생교육원 행정팀장(이하 팀장)에게 정기대관을 신청할 수 있다. 팀장은 이를 

파악하여 정기대관을 통보한다. 

  나. 교내 동아리 및 소모임의 정기대관은 「미래캠퍼스 교내 체육시설 운영 내규」 제

4조 제1호, 제2호, 제4호 및 RC체육활동보다 우선할 수 없다.

  다. 교내 동아리 및 소모임 간 희망 요일, 시간이 겹치면 팀장의 주관 하에 교내 동아

리 간 협의를 통해 정기대관을 배정하되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팀장이 임

의로 통보할 수 있다. 

  라. 가장 많은 대관을 희망하는 월~목, 18:00~22:00(이하 피크타임) 중 정기대관 최대 

시간은 2시간으로 정한다.

  마. 피크타임 중 최소 2시간은 소모임 및 기타 단체가 대관한다.

  바. 교내 동아리 및 소모임의 운동장 사용 시 「미래캠퍼스 교내 체육시설 운영 내

규」 제9조에 근거하여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 


